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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❍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

규정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

안산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❍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❍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❍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업(안 제4조)
❍ 지원 대상자 발굴(안 제5조)
❍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❍ 비밀 준수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






